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비정

규직 직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사무실, 사육실, 실험실, 검역실, 수술실, 부검실, 세정실,

창고, 샤워실 및 폐기물보관실을 갖출 것

나. 각 시설에는 온도, 습도, 환기 등 사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두고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다.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계적

인 장치나 설비를 갖출 것

라. 사육실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벽 등으로 분

리하고 실험동물의 종류별로 사육실을 구획할 것

마. 사육실의 바닥과 벽은 청소나 소독이 편리한 마감재를 사

용하고 조명설비 등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

치를 설치할 것

바. 세정실은 사육상자 등을 세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나 설비를 갖출 것

사. 실험동물의 외부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점검, 사육환경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관리 및 수의학적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